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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헌 항에 는 가는 재해 하고 그 험 민 보 하 하여 하여34 6 ‘

한다 라고 규 하고 다.’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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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에 한 월 갑 원 등 한119 ‘09 2 16 13 (․

다1803843)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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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욱 행 도, , , 2002, 448『 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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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) 다 다2001.1.5, 98 39060; 1999.11.26, 98 47245大判 大判

5) 는 루탄 사 신검 비닐하우 철거 행 지도 등에 하여 직 행 하고 다, , , .

6) 원 월 결에 처 사 에 한 가 상책 에 하1993 2 12

다 사건 개 는 다 과 같다 다. .( 1993.2.12, 91 43466)大判

극동 라는 람 운항 후 과열 었고 그 어진 에, 1.3m

공 개 생겼고 그 공 통해 가 등 어 나 근 체3 ,

벽에 어 재가 생하 다 그 등 진 코 하 나.

핀 지 니하여 에 진 하지 못한 닭에 사 또는 사하 다 에 원90 36 .

고는 마산지 해운항만청 공 원 항에 한 검사 함에 어5 1

검사 해태하 고 시 도 업 상 감독 해태하여 같, 5 3

사고가 났다고 주 하 가 시 상 해 상 청 하 다 사건에 원 공. “

원에게 과 직 상 내 단 한 공공 한 것 거나 행 내 질

규 하 한 것 니고 또는 사 원 개 과 보 하,

하여 것 라 공 원 그 같 직 상 함 하여 피해 가 해에,

하여는 상당 과 계가 는 내에 가가 상책 지는 것 고 상당 과 계,

단함에 어 는 결과 생 개연 직 상 과하는 타 행

동규 나 가해행 태 피해 도 등 합 고 하여 할 것 다 라고 시”

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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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) 에 항 검사 개 에 규( ) 5 1 ( ) 6 ( )判例

내 또는 사 원 개 과 보 하 하여 것 라 할

것 므 공 원 그 같 험 리 다하지 니한 경우 그 직 에 실한,

보통 공 원 할 객 당 상실하 다고 경우에는 가 상 2

에 말하는 건 하 다고 상당하고 또한 재 하여 필 한 경우 등에,

등 계공 원 하여 계지역에 하여 상 비 또는 리․ ․

상 검사하거나 계 에게 질 하게 할 고 또 필 한 할 는 등 식상,

등에게 재량에 한 직 행 한 여한 것처럼 어 라도 등에게 그러한 한

여한 취지 에 비 어 볼 체 사 에 라 등 그 한 행사하여 필 한

취하지 니하는 것 하게 합리하다고 는 경우에는 그러한 한 행사( )不行使

는 직 상 한 것 어 하게 다 다.( 2001.3.9, 99 64278)大判

8) 다 다2001.1.5, 98 39060; 1995.4.21, 93 14240大判 大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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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) 다1997.7.25, 94 2480大判

10) 다1993.2.12, 91 43466大判

11) 다1978.8.22, 78 877大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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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) 다1980.2.26, 79 2341大判

13) 다1991.3.27, 90 18148大判

14) 다1992.12.12, 92 36584大判

15) 다1993.2.12, 91 43466大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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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) 규 재피해에 한 가 상책 매거진 월, ,119 , 2009. 4 , 97「 」

17) 다1987.9.22, 87 1164大判

18) 다1987.9.22, 87 1164大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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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) 다 나1998.5.8, 97 36613; 2004.7.16, 2004 2631大判 光州高判

20) 다1993.2.12, 91 43466大判

21) 규 상게 월, , 6 , 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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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) 헌 항 규 다 과 같다29 1 .

공 원 직 상 행 해 민 하는 에 하여‘ 가 또는 공공단체에

당한 상 청 할 다 경우 공 원 신 책 지 니한다. .’

23) 가 상 항 규 다 과 같다2 1 .

‘ 가나 지 단체는 공 원 또는 공 탁 사 하 공 원 라 한다 직 집행하( " " )

고 또는 과실 하여 타 에게 해 거나 동차 해 상 보 에 라, 「 」

해 상 책 에는 에 라 그 해 상하여 한다.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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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) 다1970.6.30, 70 727大判

25) 다1996.2.15, 95 38677大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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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) 다1980.12.9, 80 1820大判

27) 다1996.8.23, 96 19833大判



- 15 -

28) 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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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) 재청 행 료 통계, 2009, 31「 」

30) 공 원 에 는 공 원 가 공 원 지 공 원 말한다 하 같1 “ ( .

다 책 직 과 신 근 건 특 에 비 어 그 훈 복 신 보 등) ․ ․ ․

에 하여 가공 원 지 공 원 에 한 특 규 함 한다 고 규 하고.”「 」 「 」

다.

31) 규 에 하여 시 업 보 하 하여 한“ 63 ․ 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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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라고 할 없 또 그것 한 시 에 라고도 할․ ․

없다 라고 하 다 다.” . ( 1978.7.11, 78 584)大判

32) 욱 게: , , 448同旨

33) 당시 상 살펴보 한민 가 립 닌 내, 1948.8.15

사규 하여 업 근간 었 나 사 달과 가 재에 한

체계 등에 심 고 어 필 에, 1950

하여 에 하 고 월 공포 었다1953 1958 3 11 485 .․

34) 에 본 시 지 리에 한 시 공사2003.5.29 , ,

업 험 리 등 개 어 었다 여 는 라 한다, 4 . 4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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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) 본 강 처 규 가 동시 동 연 지25 , ,

동에 하여 항 근거 계 상 에 하여 강 처 할 게 어 ,

본 통행 에 는 는 재 재난재해 그 한 상 생한22 ( ) “ , ,․

에 동하 하여 한 에는 통행에 쓰 지 니하는 도 빈 또는 통행할․

다 라고 규 하고 다 그 근거 는 본 동차 우 통행 등 도 통” . 21 ( )

동차 우 동차에 한 특 등에 근거 규 고 다29 ( ), 30 ( )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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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) 진 공 원 직 행 에 한 책 과 한계 사학 동 학, “ ”, , , 2008, 5

37) 시 지 리에 한 에 는 검사 내 다 과 같 하고 다4 .

계 에게 필 한 보고 하도 하거나 료 하는 것1.

상 비 또는 리 상 검사하는 것2. ․ ․

상 비 또는 리 상 에 하여 계 에게 질 하는 것3. ․ 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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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8) 다2008.4.10, 2005 48994大判

39) 재청 행 료 통계, 2009, 51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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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) 시 지 리에 한 검사에 재청 본 또는4 ( ) ․

재 과 재진 책 마 하여 필 한 에는 할 역 에 는 상 나

계지역에 하여 계공 원 하여 검사 하게 할 도 규 하고 고 동 에, 5

는 재가 생하는 경우 또는 재산 피해가 클 것 에상 는 에는 행 에 라

상 개 거 사 지 등 필 한 할 도 규 하고 뿐 체, , ,

어 한 주 하여 하는지에 한 규 마 어 지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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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) 다2008.4.10. 2005 48994大判

42) 는 공 원들 그 직책상 재진 에 식견과 지닌 사람들 고도 주‘

과함 상당하다라고 시하고 다 다’ . ( 2002.12.10, 2001 9298)大判

43) 태 동에 해 보에 한 연 사학 진, “ ”, , , 2008. 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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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) 주 하여 는 과실 경 에 한 그 개 에게 한 체 사 에 하여‘

결 하는 것 니고 보통 할 는 도 하여 할 것, ,

보통 라 함 상 말함 니고 그 같 업 직 에 사하는 보통,

말하는 것 므 그 같 직업과 직 에 사하는 사람 는 보통 누 나 할 는 도

하여 그 과실 하고 같 주 심 결여할 에는 한 과실 다고 하여

할 것 다라고 다 다’ .( 2001.1.19, 2000 12532)大判

45) 본 원 규 다 과 같다11 ( ) .

원 공 원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 재청 본·

또는 한다.

행 하는 업 에 한1.

재청 실시하는 사 료하고 료시험에 합격한2.

가지 단체공공 에 근 경 상3. · · 2

료에 한 규 에 하여 사 격 취득한4. 36「 」

46) 본 원13 ( )

원 공 원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 재청 본·

또는 한다.

행 하는 업 에 한1.

료 항 규 에 한 료2. 2 1「 」

료 항 규 에 하여 간 사 격 취득한3. 58 1「 」

료에 한 규 에 하여 사 격 취득한4. 36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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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7) 편 운 에 한 규 시 사항30 ( )․

원 료 에 하는 에는 다 각 사항 하여 한다.

도 질병내 고 하여 료 규 에 한 료 료에1. 3「 」

합하고 가 운 료 할 것

동 역 하여 하는 경우에는 상 실에 통보하고 한 후2.

에 보고할 것

원 상태 보 할 경우에 생 험하거나 상 시킬 것3.

단 는 경우에는 시 사 료지도에 것 다만 통신 등 해 사 료지도가. ,

가능한 경우에는 또는 그 보 한 후 할 다

48) 편 운 에 한 규 처33 ( )․

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는 사고 나 료 에 하는 차 에①

해당 격 한 업 에 처 할 다.

료 에 한 료1. 「 」

료에 한 에 한 사2. 「 」

항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니하는 원 그 보 또는 계 거1②

사 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항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 또는 통신망에1

한 지도 료에 한 단 규 에 한 경미한 처 할 다42 .「 」

다만 한 상 하에 통신 능 등 항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, 1

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니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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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) 공 원 직 집행 한 건과 차에 라 루어진 것 라 특별한 사: ‘同旨 判例

없는 한 는 에 합한 것 고 그 과 에 개 리가 해 는 생겼다고 하여 그

합 곧 는 것 니다 다.’ ( 2000.11.10, 2000 26807)大判

50) 동 재탐지 비는 근린생 시 등 연 상 매시 업시 등 연600 , 1,000㎡

상 건 에 한다 라 동 재탐지 비가 상 상 라 함 체 시.㎡

많 규 가 큰 건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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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) 행 검사 도 개(1999), , 65「 」

52) 원에 도 청주 우 상가 사고 가 상 청 사 에 공 원들 에 비하‘

여 그들 담당하는 검 상 량 지나 게 많 업 가 과 하 다 라고 시하.’

다 다. ( 1998.5.8, 97 36613)大判

53) 검사 원 격별 사 시 리사119 11,002 1 , 4

비 사산업 사 포함 험 리 격 지 격( ) 786 , 577 , 215 ,

학과 공 공계학과 업 학 고 타379 , 1,158 , 1,668 , 6,214

다 재청 행 료 통계. ( , 2009. 209 )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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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4) 검 민간 탁 에 한 연 사학 남 학, “ ”, , , 2006, 53 .

55) 본 강 처 등 내 다 과 같다25 ( ) .

본 또는 사람 하거나 지는 것 막 하여 필 한 에·①

는 재가 생하거나 질 우 가 는 상 지 시 사 하거나 그 사

한 또는 동에 필 한 처 할 다.

본 또는 사람 하거나 지는 것 막 하여 하다고·②

하는 에는 항 규 에 상 또는 지 상 과 지에 하여 항1 1

규 에 처 할 다.

본 또는 동 하여 하게 동하는 에는 동차 통·③

행과 동에 해가 는 주차 또는 차 차량 건 등 거 또는 동시킬 다.

시도지사는 항 또는 항 규 에 처 하여 실 가 는 경우에는 그· 2 3④

실 보상하여 한다 다만 항 규 에 해당하는 경우 하여 동차 통행. , 3

과 동에 해가 경우에는 그러하지 니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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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6) 본 동차 우 통행 등 내 다 과 같다21 ( ) .

든 차 사람 동차지 한 동차 차 포함한다 하 같다가 재진( · . )①

동 하여 동 하는 에는 해하여 는 니 다· .

동차 우 통행에 하여는 도 통 하는 에 다.②

동차가 재진 동 하여 동하거나 훈 하여 필 한 에는 사·③

사 할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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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7) 원 에 하여는 본 시행 원 에 규 하고 다13 ( ) .

58) 재청 행 료 통계 2009, 273「 」

59) 사 업 료에 한 시행규 별( 14)

사 업1. 1

가 심폐 생 시행 한 도 지.

나 맥 보.

다 공 한 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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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 여 당 시 포도당 주 통시 니트 리 린 래 하 여 쇼크시. : , ( ) ,

량 여 천식 시 지,

마 규 에 한 사 업. 2 2

사 업2. 2

가 강내 질 거.

나 도 한 도 지. (airway)

다 본 심폐 생.

라 산 여.

마 척 고 공 등 한 사지 척 등 고. · ·

지 창상 처.

사 심 체 등. ·

쇼크 지 하 등 한 지.

동 동 한 규 심 동 도.

차 통시 니트 리 린 래 하 여 천식 시 지 가 해당. ( ) (

하고 는 경우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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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) 재 사 보고규 에 재란 사람 도에 하거나 고 에 해 생하는 연2 1

상 시 등 사 하여 할 필 가 는 것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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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1) 다1998.5.8, 97 36613大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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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2) 다 다 참고1994.6.10, 93 30877; 1993.2.12, 91 43466大判



- 35 -



- 36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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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3) 진 상게, , 91~93

64) 가합2002.10.18, 2001 1730大田地法 天安支判

65) 나2003.9.3, 2002 9378大田高判

66) 다2005.6.10, 2003 54001大判



- 38 -



- 39 -



- 40 -



- 41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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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7) 진 상게, , 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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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8) 다2001.3.9, 99 64278大判

69) 다1998.5.8, 97 54482大判



- 45 -



- 46 -



- 47 -



- 48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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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) 다2008.4.10, 2005 48994大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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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) 나2005.9.30, 2002 9378大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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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2) 규 상게 월, , 8 , 1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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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3) 가합2006.5.25, 2004 18807釜山地判



- 54 -



- 55 -



- 56 -

74) 다2002.12.10, 2001 9298.大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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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5) 다2000.5.26, 99 32431大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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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6) 다2002.12.10 2001 9298大判

77) 에 는 실 개 과실 하여 건 훼한 규 하고 다170 ‘ ’ .…

78) 상청 참고2 1 2.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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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9) 민 규 다 과 같다750 .

고 또는 과실 한 행 타 에게 해 가한 는 그 해 상할 책 다“ 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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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) 다 다 다1983.12.13, 82 1038; 1998.3.13, 97 34112; 2000.5.26, 99 32431大判

81) 헌가1995.3.23, 92 4憲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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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2) 헌가2007.8.30, 2004 25憲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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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3) 개 실 책 에 한 개 내 다 과 같다(2009.5.8 ) .

실 특 고 하여 실 에게 한 과실 없는 경우 그 해 상1 ( ) ( )失火

경감 에 한 민 특 함 한다( ) 765 .輕減 「 」

실 하여 재가 생한 경우 연 한 에 한 해 상청2 ( ) ( )延燒

에 한하여 한다.

해 상 경감 실 가 한 과실 한 것 닌 경우 그 한 해 상3 ( ) (①

하 상 라 한다 는 원에 해 상 경감 청 할 다“ ” ) .

원 항 청 가 경우에는 다 각 사 고 하여 그 해 상 경감할 다1 .②

재 원 과 규1.

피해 상과 도2.

연 피해 원3. ( )延燒

피해 지하 한 실4.

상 피해 경 상태5.

그 에 해 상 결 할 고 할 사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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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4) 난 항에 해상에 난 는 그 해역 할하는 해 경찰 행하고 하천6 1 ,

에 난 는 그 지역 할하는 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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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5) 가합2001.9.7, 2000 1973大田地判

86) 원 격 학 지 학 시도에 는 에 주 상 훈, 4․

과 훈 한 사람 말한다 그 에도 연 신체 건에 합하여 한다. .(

편 운 에 한 규 21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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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7) 가합2001.9.12, 2001 11大田地判

88) 원 격 학 지 학 등에 주 상 과 한, ,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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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람 에 는 에 사 과 한 사람 료에 한 에 한, ,

사 과 한 사람 학 또는 동등 상 에 간 학과 또는,

학과 한 사람 말한다 다만 에 해당하는 사람 할 경우에는 또는 한. ,

십 사 등에 실시하는 처 에 한 한 갈 할 다(

편 운 등에 한 규 4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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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9) 시 지 리에 한 참고7 .「 」

90) 험 리 참고6 .「 」

91) 룡 학개 도 매거진, , 119 , 2005, 516「 」

92) 시 지 리에 한 시행 검사 격8 ( )

사 격 취득한1.

시 리사 격 취득한2.

비 사 또는 비산업 사 격 취득한3.

험 능 험 리 사 또는 험 리 능사 격 취득한4. ․

가 격 에 한 건 계 가 격 취득한5. ․ ․ ․

학과 업한6.

학 또는 지 학 실시하는 직 과 행 하는7.

과 료한

본 또는 검사업 에 사하도 하는 격취득8.

나 료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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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3) 시 지 리에 한 시행 검사 항 규 다 과 같다7 ( ) .

규 에 하여 특 상 규 등에 라 갖 어 하는 시 등 또는1. 9

지 리에 한 사항·

2. 규 에 한 특 상 계10 피난시 시 지 리에 한 사항·

규 에 한 리 상 계 또는 리 규3. 20 21

에 한 공동 리 리업 행에 한 사항

규 에 한 공공 등 리에 한 사항4. 24

항 규 에 하여 특 상 계 리업 또는 격 가 시 등5. 25 1 ·

에 하여 실시한 체 검 등에 한 사항

본 규 에 한 재 등에 한 사항6. 12「 」

본 규 에 한 사 하는 비 등 리 특 가연 취 에7. 15 ·「 」

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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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4) 개 시 지 리에 한 피난시 시 지10 ( · ·

리 규 다 과 같다) .

특 상 계 건 에49① 「 」 피난시 ㆍ 과 같 50

지 규 에 벽 내 마감재료 등 하53 ( "ㆍ 시 라 한다에 하여 다 각" )

에 해당하는 행 하여 는 니 다1 .

생략1 ~ 4 ( )

본 또는 특 상 계 항 각 에 해당하는 행 한1 1②

에는 피난시 시ㆍ 지 리 하여 필 한 할 다.ㆍ

95) 다2005.6.10, 2003 54001大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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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6)

97) 건 시행 항에 는 에 해 규 하고 다46 2 .

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 에는 항 하지 니하거나 그 사 에 지1②

없는 에 항 하여 할 다1 .

집 시 동식 원 한다 시 운동시 또는 식 도 쓰는 거실1. ( · ), ,

시 동공간 보 하여 가피한

가공보 운 등에 필 한 비 동식 비 업 동2. · ·

하여 가피한

계단실 복도 또는 승강 승강 해당 승강 승강 한 승강 비 포함한다3. · ( )

그 건 다 과

건 상 또는 피난 규 강당 라운지 비 등 도 쓰는4. · · ·

그 도 사 하 하여 가피한

복 공동주택 별 간 닥5.

주 가 내 또는 연재료 주차6.

단독주택 동 식 시 또는 사시 사시 집 체 창고 등 도7. , ( , ,

사 는 시 만 해당한다 쓰는 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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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8) 진 상게, , 77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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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) 검사 에 해 는 공 원 가 상책 필 에 언 하2 2 4.

다.



- 80 -

100) 본 에 해 립 특 과 리 향상 보 그40

훈 등 행 탁하는 업 행과 업계 건 한 계 사 향

상 해 립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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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1) 상게, , 88~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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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2) 태 상게, , 67

103) 진 상게, , 17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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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4) 한 찬 공 원 복지개 에 한 연 재진 업 심 사학, “ : ”, ,

학 , 2008, 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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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5) 태 상게, , 20

106) 원에 는 차 재진 후 남 가 훈 어 재 하여 차 재 한 경우에 차 재1 2 , 1

진 과 에 뻑 뿌 었 차 재 하지 것 라는 주 에 해 재 에2 , ‘

는 피해가 우 는 상 도 고 해 한다라고 하여 피해 지해 할 가 간’

시사하고 다 다. ( 2002.12.10, 2001 9298)大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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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7) 한해 동 동건 건 고 건 건 다 재청 행2008 1,809,176 , 1,269,189 . ( , 「

료 통계 2009, 280 )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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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8) 규 행 에 본 항에 업 행하1 ‘ 8 1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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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여 특별시 역시 도가 보 하여 할 비 등에 한 함· ·

한다 라고 규 하고 다.’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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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9) 업 상과실 과실 사상 내 다 과 같다268 ( · ) .

업 상 과실 또는 한 과실 하여 사람 사상에 게 한 는 하 고 또는 천만원‘ 5 2

하 에 처한다’.

110) 보 에 한 월 태 원 등 한2006 6 5 63 ( 4452)

직 에 계 다.

111) 보 에 한 사책 감 규 다 과 같다.

사책 감 행 가 사상에 경우 에게 고 또는8 ( )

한 과실 없는 에는 그 상 참 하여 내지 규 에 감266 268「 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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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하거나 할 다.

112) 보 에 한 에 민사책 규 다 과 같다.

민사책 가 에 한 행 가피하게 또는 에게9 ( ) 3

해 가한 경우 고 또는 한 과실 없는 한 그 해에 하여 상할 책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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